
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1. 1. 5.>

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

(제31조제7항 관련)

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의 단가는 다음 산

식에 따라 산정한다.

시설부담금 단가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× 부담률 × 용도별 가중치 × 지역감면율

비고:

1. "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"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제3

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.

2. "부담률"은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로서 그 산출방식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

용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제5항을 준용한다.

3. "용도별 가중치"는 존치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하여 정한다.

가.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주거용도인 경우: 1.0

나.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상업ㆍ업무용도인 경우: 2.6

다.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공업용도인 경우: 1.9

라.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기타용도인 경우: 2.1

4. "지역감면율"은 0.5로 하되,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

감면율을 0.4 이상 0.6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. 다만, 산업단지가 「수도권

정비계획법」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

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역감면율을 1.0으로 한다.


